
비공개 사유 : 「사회기반시설에 한 민간투자법」 시행령 제7조

제13항에서는 ‘제안내용의 공고 까지 제안자의 의사에

반하여 제안내용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’고 규정

하고 있어,

「지방자치법」 제65조 「인천 역시의회 회의규칙」

제53조에 따라 회의내용을 비공개하기로 문교사회 원회

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.

2014 인천 아시아경기 회 주경기장 민간투자

사업 의무부담 승인의 건 심사보고

2010. 4. 12(월)

문교사회 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0. 3. 23

나. 제 안 자 : 인천 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0. 3. 23

라. 상정일자

○ 2010. 4. 7 (제183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 원회)

- 제안설명 : 아시아경기 회지원본부장 이정호

- 검토보고 : 문교사회 문 원 유한경

- 질의 토론

- 원안가결

○ 이하 원회 안건심사와 련한 세부내용은 기재를 생략합니다.


